
- 1 -



- 2 -

*  이 논문은 2005년도 남서울大學校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남서울大學校 國際經營學部 專任講師 (經營學博士, 法學博士修了)

1) 2004년 말 기준 가맹국 수는 25개국이다. 본 고 제출 시 현재까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터어키 4

개국이 가입을 예비하여 두고 있다. www.eurunion.org [본 고에 인용된 웹사이트는 본 고 제출 시 까지 웹상

에 顯示(display)되어 있음을 참고한다. 편의상 프로토콜명(http://)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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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시사점과 파급효과에 관해서는 Burchell J., et al, “The European Union and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Normative Power Europe in Acti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3, No. 1, Blackwell Publishing, 2005. pp.75~85.

3) 동 위원회는 위원장인 덴마크 Ole Lando 교수의 이름을 원용하여 소위 ‘Lando 委員會’(Lando Commission)로 

약칭된다. 본래 Lando 위원회는 1980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사법통일심포지움을 계기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EC 위원회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아 정부간 조직으로써 활동하고 있다(Riedl, R., The Work of the 
Lando-Commission from an Alternative Viewpoint,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Issue 1.). ; CECL

은 개인자격으로 참가한 학자와 법률가 및 옵서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인적구성면에서 UNIDROIT와 

같이 전세계적이 아니라 현재 유럽 역내 회원국에 한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참고로 Bonell, Lando 교

수 등은 PICC 및 PECL의 實務作業團(working group)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4) 전문은 www.jus.uio.no/lm/eu.contract.principles.parts.1.to.3.2002. 또는 www.lexmercatoria.org에서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completed and revised version : 1998).

5) PECL의 제정연혁 및 구성체계에 관해서는 심종석, “유럽계약법원칙(PECL)의 일반규정 및 계약의 성립에 관

한 규정과 CISG, PICC 규정과의 비교연구”,「국제상학」, 제19권, 제2호(2004). ; 박영복, “유럽의 통일계약

법”, 「법조」(1999, 1~2). ; 박정기, “유럽계약법원칙에 있어서의 계약책임”, 「국제지역연구」, 제3권, 제2호

(1999). 

6) 본 고에서는 法院(court)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PICC, 제1.11조 및 PECL 제1.103조 (2)항의 규정에 준

하여 문맥상 달리 표현되지 않는 한 仲裁判定府(arbitral tribunal)를 합체한 의미로 새긴다. 

7) Lando, O.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Part Ⅰ, Part Ⅱ”, Pace La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002. 11, ‘Introduction’.

8) 본 고 제출 시까지 동 협약을 비준하여 국내법화하고 있는 締約國(contracting state)은 총 63개국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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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2004년 2월 17일 UN에 동 협약에의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 협약 제101조 (2)항에 의거 2005년 3월 

1일부 국내법화 되어 적용되고 있다. 체약국별 현황, 가입일, 효력발생일 등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www.unilex.info에서 Hyperlink에 따라 CISG, Instrument, Contracting States. 

9) PICC(2004)의 조문내용과 해제는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DROIT, 2004. ; Bonnell, M. J., UNIDROIT Principles 2004 - The New Edi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form Law Review, 2004, pp.5~40.

10) PICC와 PECL은 구속력이 없는 통일법적 일반원칙이다. 다만 양 원칙은 오랜 기간 법의 비교를 통한 국제적 

또는 유럽계약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s)라 할 수 있다. 물론 양 원칙은 각기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일치성 여부에 관한 세부내용에 관해서는 송양호, “유럽계

약법원칙과 한국법”,「상사법연구」, 제21권, 제2호(2002), 141면.

11) 2005년 3월 1일 부 CISG는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한, 우리 민 ․ 상법과 CISG 사이에서 전자는 일반법, 후자는 특별법의 지위를 점하게 되며, 이에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서 CISG가 우선 적용된다. CISG 제7조 (2)항 소정의 자치적 해석의 원칙은 특별법

으로서의 CISG의 적용가능성을 확정하며, 이에 일반법으로서의 국내 민 ․ 상법의 적용가능성을 그만큼 축소하

고 있다.

12) Bonell,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Similar Rules for the Same Purposes?”, Uniform Law Review, 1996, 

pp.22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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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ISG, PICC, PECL에 있어 신의칙에 기한 적용기준과 법적규제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심종석, “국제상사계약

에 있어 신의칙의 적용기준과 법규제에 관한 비교 연구”, 「통상법률」, 제56호(2004).

14) Farnsworth, E. A., Farnsworth on Contracts, 2nd ed., Aspen Publishers, 1998. p.449.

15) 김상용,「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 118~119면.

16) 김상용, 전게서, 125면. ; CISG, 제79조 상의 의무는 일부불이행 또는 전부불이행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행불능의 경우를 포함하여 원시적 또는 후발적 장애에 의한 불이행인지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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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물품의 引渡(delivery)여부의 판정에 관한 접근방식은, 인도된 물품의 계약적합성 여부와 점유이전에 각기 

주안점을 두고 판단하는 논리로 대별된다. 다만 전자의 경우 물품이 계약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도를 인정

하고 달리 물품에 일부의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도 그 자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입법례

로 헤이그賣買協約(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ULIS)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취

하고 있다(제19조, 제1항).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점유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까닭에, 가사 계약에 적합하

지 않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인도가 행사된 경우라면 일단 당해 인도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 物品賣買法(Sale 

of Goods Act ; SGA)에서 이에 상당한 입법례를 일례로 둘 수 있다(제61조, (b)항). 한편 CISG에서는 인도를 

이행과 위험이전으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당해 인도에 계약적합성 여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물품인도

와 관련 인도방식(제30조, 제32조, 제34조), 인도장소(제31조), 인도시기(제33조)를 규정하여 '不適合한 物品' 

(non-confirming goods)이 인도된 경우 상세한 구제수단을 정하고 있다. ; Honnold, J. O.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Kluwer Law Int'l, 1999. 

pp.207~211. ; 오원석 譯, 「UN통일매매법」, 삼영사, 2004, 307면 이하. ; 강병창, 「국제통일매매법」, 형

설출판사, 2000, 126면 이하.

18) 영미법에서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계약위반에 기한) 解除’를 ‘cancellation'으로 여타 ’(계약의) 終了(또는 消

滅)’를 ‘termination'으로 표현한다(예컨대 UCC, 제2-106조). PECL에서는 불이행 책임체계 내에서 계약이 해

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약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를 통일하여 ‘termination'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한

다.

19) CISG, 제25조 및 이에 대한 연관규정 제49조 및 제64조.

20) 다만 단서조항으로 위반을 행사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고, 또한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하에서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당해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CISG, 제25조).

21) 계약규범 간 예견가능성의 입법론에 관한 비교에 대해서는 김상용, 전게서, 182~184면.

22) Kritzer, A. H.,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Kluwer Law Int'l, 1989, pp.203~206. ; Honnold, op. cit., 
pp.181.2~186. ; 강병창, 전게서, 116~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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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ISG, 제64조 및 동 조항의 연관규정으로서 제63조 제1항.

24) CISG, 제49조 및 동 조항의 연관규정으로서 제47조 제1항.

25) 물품의 권리를 표창한 權利證券(documents of title)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Schlechtriem, 

P., Uniform Sales Law : The UN-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Manz, 1986, p.102~104. 

26) 이 경우 계약해제를 위한 통지의 부도달 위험은 불이행을 행사한 매도인 책임으로 귀속된다(CISG, 제27조).

27) 신의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failure to co-operate)도 

불이행으로 간주된다. PECL의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체계 내에 수용하고 있다(제1:202조, 제1:301

조 (4항)). 

28) PICC, 제7.3.1조. CISG, 제25조에 연관된 동일한 규정내용을 담고 있다. 곧 ‘불이행이 피해 당사자로부터 계

약에 따라 그가 기대할 권리가 있었던 것을 중대하게 박탈하는 지의 여부,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결과를 예견

하지 못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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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울러 이행지체의 경우 피해당사자는 상대방이 제7.1.5조(이행기간의 추가규정)에 따라 허용된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규정을 두고 있다(제7.3.1조, (3)항).

30) 박정기, “유니드로와(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 계약책임”, 「상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1999), III. 全文.

31) performance는 대개 履行으로 번역되나 혹 辨濟 또는 給付로도 번역되어진다. 살피기에 ‘이행은 채권을 소

멸케 하는 행위의 시각’에서, ‘변제는 채권의 소멸이라는 상태의 시각’에서 각각 구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이나, 본 고에서는 양자 공히 그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문맥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 이하 이행으로 특정하여 사용코자 한다.

32) PICC 전체 119개 조항 중 약 70여 개의 조문이 PECL과 공통한 조항이다. 해당 공통조문의 세부내용의 해

제는 Bonell,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2nd ed., Transnational Juris, 1997. pp.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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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제사법의 통일화의 시각에서 PICC와 PECL은 비입법기구에 의해 제정된 통일계약규범으로써의 공통점이 

있으나, 그 기원과 적용범위가 다른 까닭에 양자가 실제로 국제상거래에 있어 경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

여진다. 왜냐하면 PECL은 주로 유럽 역내 회원국간 이용될 목적으로 제정된 지역적 범위에 국한하여 적용되

고, 반면에 PICC는 당사자간 국제상거래에 있어 적어도 일방의 당사자가 역외 비회원국인 경우 적용법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Bonell, op. cit., Ⅳ, 2. ; 박영복, “현대 계약법의 추이”,「외법논집」, 제9집(2000), 55면. 

; 심종석, 전게논문, 「국제상학」, 제19권, 제1호(2004), III. 1.

34) 당사자의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제8:108조)에는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 

개별적 구제수단 일체를 원용할 수 있다(제8:10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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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별 계약규범에 있어 信義則(good faith)의 규정내용 및 해석기준은 그 범위가 제한된다. 곧 ① CISG에서의 

신의칙은 동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기능하고 있고 지역적인 정의나 개념의 사용은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국

제물품매매계약의 본질, 즉 계약내용의 확정, 계약조항의 해석, 채무내용의 확정에 있어 신의칙은 기능하지 않

는다. ② PICC상의 신의칙은 국제사법이 통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기능하는 원칙이 아니라, 

다만 국제상거래라는 특수한 환경하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동 원칙의 적용범위로부터 제한되고 있음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이다. 또한 신의칙을 동 원칙에

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수용하여 계약의 全段階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원칙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결국 PICC는 신의칙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CISG를 보충하고 있다. ③ PECL은 PICC

에서와 같이 신의칙을 일반원칙으로써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관계 전반에서 요구되어지는 당사자 간 

기본적 의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다만 계약교섭단계에서의 법규제가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하다. 이 경우 신의

칙은 주관적 개념으로써 ‘意識에 있어서 正直과 公平性’을 의미하고, 반면에 公正去來(fair dealing)는 객관적으

로 판단하는 사실상 공정성의 준수를 의미한다. 또한 PECL은 신의칙의 유사개념에 있어서 CISG 및 PICC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合理性(reasonableness)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

이 신의칙에 기한 相互協力義務(duty to co-operate)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 Lando, O. ․ Beale, H.,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Part Ⅰ. : Performance, Non-performance and Remedie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5, (Art. 1.106 Comment E). ; 심종석, 전게논문, 「통상법률」, 제56호

(2004), Ⅳ.

36) CISG, 제25조. ; PICC, 제7.1.1조.

37) CISG, 제47조, 제63조. ; PICC, 제7.1.5조.

38) CISG, 제37조, 제48조, 제46조, 제62조. ; PICC, 제7.1.4조.

39) CISG, 제79조. ; PICC, 제7.1.6조~제7.1.7조.

40) CISG, 제25조, 제49조, 제64조. ; PICC, 제7.3.1조.

41) Lando and Beal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Ⅰ and Part Ⅱ, prepared by the 
Commision of European Contract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p.191., p.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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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달리 不可能性(improbability)이라고도 한다. ; Honnold, op. cit., p.408. comments.

43)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손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

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체결시에 위반의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당해 위반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했

어야 하는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CISG, 제74조. 연관규정으로서 PICC, 제7.4.4조).

44) 배상은 장래의 손해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정도의 확실성에 의하여 확립되는 손해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

고 있고, 또한 그 발생가능성에 비례하여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손

해배상액이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에 의하여 확립될 수 없는 경우에 그 평가는 법원의 재량권에 위임해 두고 

있다(PICC, 제7.4.3조).

45) 그 대표적인 이유는 PECL[CECL]에 참여한 구성원이 PICC[UNIDROIT]에 있어서도 공히 참여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일례로 Bonell, Lando 교수 등은 PICC 및 PECL의 實務作業團(working group)에 모두 참여하고 있

다. ; 심종석, 전게논문, 「국제상학」, 제19권, 제1호(2004), 본문각주 9). ; 박정기, 전게논문,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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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동 규정은 불이행당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 그가 합리적 기간 내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

체거래를 한 경우에는 계약가격과 대체거래가격의 차액을 상환받을 수 있고, 또한 전보될 수 있는 한도에서 그 

밖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7) PICC, 제7.2.2조. ; PECL, 제9: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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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익반환의무는 대체품의 청구에도 공히 적용된다(제84조, 2항, (b)).

49) Emanuel, S., et al., CONTRACTS, Emanuel Law Outline Inc., 1993, pp.263~269.



- 14 -

50) 계약의 해제에 관한 PECL 여타의 규정체계는 계약해제권(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 제9:301조),  

분할이행계약(contract to be performed in parts ; 제9:302조), 해제의 통지(notice to termination ; 제

9:303조), 이행기 전의 불이행(anticipatory non-performance ; 제9:304조), 해제의 일반적 효과(effects of 

termination in general ; 제9:305조) 등이다.

51) Honnold, op. cit., pp.3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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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PICC, 제7.4.1조~제7.4.3조.

53) CISG, 제45조, (1)항, (b). ; 제61조, (1)항, (b).

54)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CISG 제79조의 규정에 의할 경우 면책에는 위약금이나 損害賠償豫定

(liquidated damage)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 이외의 권리, 이를테면 계약당사자의 이행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에 관한 연관규정을 포함하여 연체된 금액의 이자 청구(제78조), 대금감액, 급부반환청구(제81

조, (2)항), 이익의 반환청구(제84조, (2)항) 등은 여전히 존속한다. ; 이에 상당한 규정으로서 PICC, 제7.1.7

조. ; CISG 면책규칙(제79조)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허해관, 한병완,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면책규칙에 

관한 일고찰”, 「통상법률」, 제61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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